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23] <개정 2013.2.1>

운행차 정기검사대행자의 검사장비ᆞ기술능력

(제87조제2항 관련)

장비 기술능력

1. 자동차 배출가스(일산화탄소, 탄화

수소),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

속기기 1조 이상

2. 광투과식 매연측정기(부분유량 채취

방식만 해당한다) 1대 이상

3. 교정용표준가스 3조 (일산화탄소ᆞ

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조) 

이상

4. 교정용필터 3조(40%, 60%, 80%) 

이상

5. 그 밖에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

시설 및 장비

가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, 자동차

검사산업기사 이상, 건설기계정비

산업기사 이상, 대기환경산업기사 

이상 및 소음진동산업기사 이상의 

기술자격 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

명 이상

나.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, 건설기계

기관정비기능사 이상, 자동차검사

기능사 이상 및 환경기능사 기술

자격소지자 중 검사진로당 1명 이

상

비고 

 1. 측정장비는 「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부터 

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, 정도검사, 교정용품의 검정

ᆞ교정을 받아야 한다.

 2. 배출가스ᆞ매연 측정장비는 검사결과의 판정과 기록을 자동으로 

수행하는 구조이어야 한다.

 3. 기술능력 중 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는 해당 기술 분야에

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 4.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, 종합검사대행자,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, 

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받거나 등록하려는 자는 장비 및 기술능력

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

